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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검토배경

□ 2009년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발 액과 발인원은 각각

34.6%,51.36%증가함.

○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는 주로 경미한 상해·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

여 과다한 보험 을 청구하고 보험 을 목 으로 자신·타인의 신체에

상해 는 살인을 감행하거나 진단서,진료비 수증 등을 ·변조하

여 보험 을 청구하는 등의 장기상해 질병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음.

○ 보험사기의 인 비 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비 은 과

거 3년 동안 증가하지 않은 반면,장기손해보험의 비 은 지속

으로 증가하 음.

○ 특히 손해보험의 총 원수보험료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

이 지속 으로 증가함에 따라 련 보험사기의 규모도 지속

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됨.

□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 청구를 충분히 심사할 수

없는 제도 한계로 인해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

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음.

○ 보험 지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를 조

장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일반 보험계약자의 간

피해를 야기함.

○ 사회 상이 복잡해지고 보험사기가 더욱 치 해지는 상황에서

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감지하고 이에 해 충분히 심사할 수

있는 제도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□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보험사기 황 련 법 제도를

살펴보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한 개선방안을

도출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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